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8] <신설 2005.12.31>

운동경기업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제46조제3항관련)

(단위 : 제곱미터)
실외체육시설 실내체육시설

구분 기준면적 구분
기준면적
(체육시설
바닥면적)

1. 축구장
2. 야구장
3. 럭비장
4. 필드하키장
5. 테니스장
6. 연식정구장
7. 미식축구장
8. 승마장
9. 사격장
10. 궁도장
11. 기 타

16,500
21,000
13,500
9,750
975
975

10,500
9,300
6,000
10,650
4,500

1. 핸드볼장, 배구장, 농구장, 탁구장, 
배드민턴장, 복싱장, 유도장, 검도장, 
태권도장, 펜싱장, 체조장, 역도장, 
씨름장, 레스링장, 볼링장

2. 수영장, 수구장, 다이빙장

3. 아이스하키장, 피켜스케이트장, 롤
러스케이트장

1,200

1,500

2,700

비 고
  1. 실내체육시설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실내체육시설의 건축물 바닥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
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
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축구, 야구, 럭비, 필드하키 또는 미식축구중 2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두고 있는 경
우에는 그 중 가장 넓은 것에 해당하는 종목의 기준면적 하나만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한
다.

  3. 실내운동경기를 할 수 있는 운동경기부를 두고 있는 법인이 설치한 실내체육시설의 건
축물 바닥면적이 기준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바닥면적에 「지방세법 시행
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을 기
준면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테니스장 또는 연식정구장의 경우에는 선수 2인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선수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인마다 725제곱미터를 가산하여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